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19의2] <개정 2015.12.31.>

평균 배출허용기준 등(제71조의2제1항 관련)

1.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: 휘발유 및 LPG를 사용하는 경자동차, 소

형 승용·화물자동차, 중형 승용·화물자동차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

2.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제작자: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

차를 제작하는 자

3. 평균 배출허용기준

  가. 2015년 12월 31일까지

    1)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의 평균 배출량이 각 연

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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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) 연간 경자동차, 소형승용자동차(다목적형 자동차를 제외한다), 1.7톤 미만 소

형화물자동차의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아래와 같은 자동차제작자의 전체 출

고차량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은 각 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

하여야 한다.

      가) 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발효 전

연간 출고대수 250대 이하 250대 초과 4,000대 이하 4,000대 초과 10,000대 이하

평균 배출허용기준 0.047g/km 0.039g/km 0.030g/km

      나) 「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」 발효 이후

연간 출고대수 4,500대 이하 4,500대 초과 10,000대 이하

평균 배출허용기준 0.047g/km 0.037g/km

  나. 2016년 1월 1일 이후

    1) 자동차제작자는 전체 출고차량의 CVS-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

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의 각 연도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도록 하여야 
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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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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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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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) 1)에도 불구하고 연간 전체 출고차량의 대수가 4,500대 이하인 자동차제작자

의 CVS-75 모드에서의 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각 

시기별로 아래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한다.

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 이후

0.100g/km 이하 0.078g/km 이하 0.044g/km 이하

    3) 자동차제작자가 별표 17 제1호아목 비고 제24호에 따라 합산모드 평균 배출

허용기준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별표 19의3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전체 출고

차량의 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이 각 연도별로 다

음 표의 수치를 만족하여야 하며, 일산화탄소는 차종별로 2.61g/㎞ 이하이

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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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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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

2024
년

2025
년

적용모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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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질소산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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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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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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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.0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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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산모드


